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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출장 목적

 ○ 행정쟁송 조정제도의 운영현황 조사를 통하여 조정제도(「행정심판

법」 제43조의2, 2018. 5. 1. 시행) 운영 개선방안 모색 

 ○ 행정심판제도의 최신 개혁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통하여 우리나라 행

정심판제도 발전의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와 영국, 네덜란드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출장기간 

 ○ 2018. 9. 2.(일) ~ 2018. 9. 9.(일), 6박 8일

  출장자 명단

 ○ 김은미 부위원장 직무대행, 이동희 과장, 정상봉 사무관, 함영선 주무관

 출장국 및 방문기관

출 장 국 방문기관

영국
 · 1심행정심판소(The First-Tier Tribunal)

 · 상급행정심판소(The Upper Tribunal)

네덜란드

 · 국가최고자문위원회 행정관할부(Administrative Jurisdiction

   Division of the Council of State, De Raad van State)

 · 법무부(Ministerie van Justitie)

 · 내무부(Ministerie van Binnenlandse)

 



- 4 -

Ⅱ 출장 내용 

1

네덜란드 국가최고자문위원회 행정관할부

 (Administrative Jurisdiction Division of the Council of

 State, De Raad van State)

 방문 개요

 1. 일  시 : 2018. 9. 3.(월) 13:00~17:00

 2. 장  소 : 1층 대회의실

 3. 면 담 자

  - Bart Jan van Ettekoven(President of the Administrative Jurisdictio

n Division)

  - Ben Vermeulen(Councillor)

 4. 토의 내용

  - 국사원 일반

  - 행정분쟁 처리 절차 및 처리 현황 등

※ 네덜란드측에서는 국가최고자문위원회 행정관할부, 법무부 및 내무부가 연

계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 주었음. 국가최고자문위원회 행정관할부에

서 설명한 내용이더라도 법무부 및 내무부에서의 설명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체계상 법무부 및 내무부 부분에서 서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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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사 내용

1. 네덜란드 행정쟁송체계

○ 행정사건의 1심은 일반법원 행정부에서 관할함

○ 항소심은 특별행정법원인 중앙항소법원(Central Appeals Tribunals, 

Centrale Raad van Beroep), 통상·산업항소법원(Trade and Industry 

Appeals Tribunal, College van Reroep van het bedrijfsleven), 국

사원 행정관할부(Administrative Jurisdiction Division of the 

Council of State, De Raad van State)에서 관할 

2. 각 항소법원 관할사건

○ 중앙항소법원(Central Appeals Tribunals, Centrale Raad van Beroep)

 - 사회보장사건(질병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공무원법 관련

○ 통상·산업항소법원(Trade and Industry Appeals Tribunal, College v

an Reroep van het bedrijfsleven)

 - 사회·경제·보건행정법, 경쟁법, 통신법 및 운송법, 경제법 관련 

○ 국가최고자문위원회 행정관할부(Administrative Jurisdiction Division 

of the Council of State, De Raad van State)

 - 개인 또는 법인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취소소송

 - 행정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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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최고자문위원회 일반

(1) 연혁 및 법적근거

○ 최고행정법원 및 행정부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자문기관

○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 Article 73, 74,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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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및 조직

○ Act of Parliment

○ 국사원장은 국왕, 부원장 1명과 상근 및 비상근을 포함한 70명의 위원

○ 임기는 정함이 없고 정년은 70세

○ 자문부 및 행정관할부로 나뉨

(3) 권한 및 기능 

○ 독립적인 입법자문기관 및 최고행정법원

○ 자문부(Advisory Division)

 - 다른 법률에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정부 또는 의회가 제출한 법

률안, 정부가 제출한 칙력 등과 같은 행정입법 또는 의회의 승인을 얻

기 위하여 제출된 조약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 정책의 효율성 분석, 법률적 검토 및 입법기술 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개됨(헌법 제80조) 

○ 행정관할부(Administrative Jurisdiction Division)

 - 개인 또는 법원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

는 취소소송, 행정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사건 등을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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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건축허가취소 등과 같은 개별처분은 물론, 도시

계획결정 등과 같은 일반처분도 포함됨  

4. 행정관할부(Administrative Jurisdiction Division of the Council of 

State, De Raad van State) 

(1) 구성 및 조직

○ 공간계획부(spartial planning room)

 -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행정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

는 소송. 해당 판결은 단심이며 최종적임

 - The Spatial Planning Act, Underwater Excavation Actm Transpor

t Infrastructure(Planning Procedures), Noise Abatement Act 등 

○ 외국인부(aliens room)

 - 외국인에 대한 망명불허가처분 또는 체류불허가처분과 관련한 지방법

원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담당

○ 일반부(common room)

 - 개인 또는 법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선거소송, 교육보조금 및 특

정 환경오염분쟁(토양오염 등)과 관련한 소송 등을 담당

 - 해당 판결은 단심이고, 최종적임

 - the Environmantal Permitting, Water Act, Soil Protection Act, Go

vernmant Infromation(Public Access) Act 등과 관련된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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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 일반행정법 분야의 최고행정법원

○ 시, 주, 중앙정부의 처분이나 결정에 대하여 제기되는 소송

○ Civil Law 관련 소송은 포함되지 않음(시에 의한 토지 구매, 정부계약)

(3) 현황

○ 공간계획부

 - 매년 처리건수 1800건, 집행정지 400건

○ 외국인부

 - 매년 처리건수 5300건, 집행정지 800건

○ 일반부

 - 매년 처리건수 3400건, 집행정지 300건

(4) 절차

○ Provisional Relief(임시구제(집행정지))

○ Court Hearing(구술심리)

 - 많은 사건을 심판정에서 구술심리함

 - 양 당사자는 심판정에서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음

 - 3명의 판사 또는 단독판사 앞에서 구술심리

 - The Division holds one daily session where it makes its 

judgement public. The session are open to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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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심리)1)

 - 재판부는 행정당국이 법에 부합하여 처분하였는지 심리함

 - a decision was compatible with the law, and with the general pri

nciples of proper administration)

 - The formal principles of proper administration 

  · Was the decision prepared with care and without bias on the pa

rt of the authority?

  · were appropriate reasens given?

  · is the decision clear and unambigous?

 - The substantive principles of proper administration involve such 

question as:

  · did the authority strike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the intere

sts involved?

  · were the interests of the individual harmed disproportionately?

  · did the authority use its powers for a purpose different from th

e one set out the legislation?

  · is legal certainty guaranteed for the individual?

(5) 심리 결과

○ 인용 및 파기, 인용 및 유지(심리 중에 처분을 개선한 경우), 기각, 각

하, 관할위반 

1) 심리를 위한 전문적 기준에 대해서는 5.항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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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기간 

○ 2017년에 13,000건의 판결, 평균 17주 소요

(7) 행정법원이 직면한 과제들

○ 종국성(finality): 분쟁에 대한 종결의 어려움

○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법원에 대한 기대

○ 법원의 전산화 한계

○ 판결문의 이해가능성을 위해 명확한 용어의 사용의 필요성

5. 행정분쟁 해결(심리)의 전문적 기준 

(1) 배경

○ 2013년에 사법위원회(Council for the Judiciary)의 제안으로 여러 분

야의 판사들이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 최초로 구축되었음

○ 그 이후로 Expert Group Professional Standards은 이러한 기준을 계

속 발전시켰음

○ 주로 판사들을 대상으로 하나 사법위원회도 적용을 받음

○ 판사들은 기준에 따르되 개별 사건에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함(“적용, 아니면 설명”)

(2) 행정분쟁 해결(심리)의 전문적 기준(Professionele standaarden van 

de bestuursrechter bij de rechtbanken)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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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법원 판사는 적정 교육을 받고, 자신의 전문 분야의 발전  

    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전문 기술  

    들을 훈련시킴

1.4 행정법원 판사는 자신에게 할당된 사건의 방향, 진전, 시기적  

    절한 청문 및 당사자들과의 접촉에 책임을 짐

1.5 행정법원 판사는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함

1.6 모든 사건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에 따라 판결됨

1.7 행정법원 판사는 사건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내림

2.1(상기 1.1과 관련)

훈련 및 발전

1. 행정법원 업무를 시작한 초임 판사는 스스로의 의견을 반영하  

   되 본인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수업과 도입 프로그램을 수  

   강함

2. 초임 행정법원 판사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강좌를 들음. 그는 경험이 풍부한 행정법원 판  

   사들의 청문에 참석함. 그의 자격요건과 경험에 따라 청문을   

   준비하고 청문(판결 초안 작성을 포함하여)을 마무리 함

3. 초임 행정법원 판사는 경험이 풍부한 행정법원 판사 밑으로 배  

   정됨. 멘토는 초임 판사의 도입 프로그램에 따라 초임 판사의  

   청문에 참석하고, 사건 파일을 검토하며, 청문을 준비하고, 판  

   결 초안을 읽을 수 있어야 함

4. 도입 프로그램 이후 초임 행정법원 판사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경험 있는 사법보좌관 지원 하에 근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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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인 교육 및 발전

5. 행정법원에 처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적어도 4년이 지나기 전  

   에는 ‘순환’할 수 없음

6. 모든 행정법원 판사는 그의 직무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주제 전  

   문가임. 그는 최소한 자기 분야의 기초 과정을 이수했거나 동  

   등한 구체적인 사전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함. 더불어 그는 실  

   무와 영구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최신 상태로 유지  

   해야 함

7. 행정법원 판사는 지속적인 지식 습득 및 전문 기술 연마를 위  

   해 강좌를 수강하고 관련 전문 문헌을 읽음

8. 행정법원 판사는 법률과 전문적 논의를 준비하고 자신의 업무  

   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그러한 논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9. 행정법원 판사는 매년 영구적인 교육(개인 개발 및 전문성 유  

   지, 조직 내 전문지식의 필요성 등)의 맥락에서 충분한 활동을  

   수행함.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최소한 국가 규범에 의  

   해 확립된 필수 영구 교육 포인트를 얻음

11. 행정법원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나 그 일부를 정기적으로 작  

    성함으로써 자신의 작문 실력을 유지함

2.2(1.2와 관련)

1. 행정법원 판사는 사법보좌관으로부터 매회 청문을 마친 후 의  

   견을 구하고, 다수의 재판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문의 동료  

   판사에게 의견을 구함

2. 행정법원 판사는 매년 적어도 한 번은 동료 간의 전문적인 대  

   화나 전문가적 성찰의 형태로 참여함. 그 형태 간 전환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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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함

3. 행정법원 판사들은 청문 관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함

4. 행정법원 판사는 법률적 또는 사회적 목적과 내부적 법적 통합

   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

5. 행정법원 판사는 사법 절차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회의에 일정 정도로 참여함

 2.3(1.3과 관련)

1. 행정법원 판사는 그의 업무준비에 있어 사법보좌관, 직원 법률  

   가, 행정직원의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지원을 받음. 그는 제때  

   에 제대로 정리된 서류들을 받을 것이며, 그에게 할당된 업무  

   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임. 행정법원 판사와 그를 지원  

   하는 직원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합의함

3. 행정법원 판사는 입법, 법학, 문학, 그리고 ‘Wiki Juridica’를   

   포함한 최근 지식의 원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4. 행정법원 판사는 적절히 작동하는 ICT 및 화상회의 장비를 사  

   용할 수 있음

2.4(1.4와 관련)

1. 행정법원 판사는 청문이 열릴 순서와 각 사건에 할당할 시간을  

   결정함

2. 청문과 관련된 과정의 품질을 높이고 그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  

   행되도록 하는 것은 행정법원 판사의 임무임. 그는 ‘audi      

   alteram partem’의 권리와 정당한 절차를 보장함

4. 단독 판사 사건에 앞서 행정법원 판사와 사법보좌관 사이에 사  

   전 협의가 이루어짐

5. 여러 명의 판사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법원 판사들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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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관 사이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짐

청문 시간

12. 행정법원 판사가 특정 업무를 배정받을 때는 그의 청문에 할  

    애한 노력과 관련하여 고려될 것임

13. 청문에 할애한 노력을 결정함에 있어 정지, 체포, 행정적 실  

    수(bestuurlijke lus)에 필요한 시간도 고려됨

2.5(1.5와 관련)

1. 청문 이전에 행정법원 판사는 서면으로 절차 및 상황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정보전달  

   이 된 당사자들이라면 청문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시의  

   적절한 법률적 해결책(예 : 허용성, 새로운 법률 또는 증거)을  

   제시하며, 필요한 제출 서류를 적시에 공부함

2. 청문이 시작될 때 행정법원 판사는 자신과 동료들을 소개하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당사자들에게 알리며, 당사자  

   들에게 답변을 허용함

3. 행정법원 판사는 명백한 법적 분쟁이 있는지 아니면 이해관계  

   의 충돌이 있는지 조사함. 그는 가능하면 조정을 통해 이러한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분쟁의 확실한 해결 가능성을 최대화함

4. 행정법원 판사는 모든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  

   통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함

10. 판결은 청문을 마친 뒤 가능한 빨리 작성됨

12. 행정법원 판사는 자격과 전문성이 입증되고 보장된 전문가   

    명부에 접근하여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신중하게,   

    전문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함



- 16 -

6. 시사점

○ 네덜란드에서는 행정분쟁 해결시 판단의 전문적 기준을 상세하게 만들

어 제공하고 있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업무 매뉴얼 보완 및 조사관의 교육, 훈련 등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의 위 기준이 매뉴얼 보완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초임 조사관들의 교육, 훈련에도 위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임 

◈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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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덜란드 법무부(Ministerie van Justitie)

 방문 개요

1. 일  시 

 - 2018. 9. 4.(화), 09:00∼12:00, 13:00~17:00

2. 장  소

 - 회의실

3. 면담자 

 - Dick Allewijn(Mediation Professor University of Amsterdam)

 - Michiel Scheltema(Professor)

 - Judith van der Sande(Administrative Judge at the court of the eastern r

egion of the Netherlands)

 - Hans Schoenmakers(Head of the court system and alternative dispute r

esolution service)

 - Reinier van Zutphen(National Ombudsman)

 - Marito Hoeksema(Senior policy Advisor at the Judicial System)

 - Simon Sibma(Director National Insurance Service)

4. 토의 내용

 - 공정 절차 훈련 프로그램(Fair Tracks Training Program)(이하 ‘FTTP’라 함)

 - 조정 

 - 공무원의 민원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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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사 내용

※ 네덜란드에서 조사된 내용들은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실무자들의 

전문성, 조정능력, 민원대응능력 등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는 신규성 있는 내용들임

1. 공정 절차 훈련 프로그램(Fair Tracks Training Program) 

○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 FTTP는 총 3일로 나누어 훈련이 이루어짐

 【1일차】

09:00∼09:05 인사

09:05∼10:30 소개

10:30∼10:45 휴식

10:45∼12:30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내용

- 절차적 공정성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 불확실성, 민원, 행정심사 또는 불복 절차에서 필요한 절차적 정의를  

  제고하는 방법

- 의사표현, 해명, 존중

- 절차적 정의를 고양하기 위하여 민원인과 대화를 구조화하는 방법

- 적극적인 청취, 요약하기, 열린 마음과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관점  

   과 태도로 질문들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기 같은 실행 기술

- 시민의 관점, 그의 요구 및 출신을 고려한 관계 설정 방법

12:30∼13:30 점심

13:45∼14:15 갈등, 감정들 및 상황악화(esc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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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 감정 다루기 연습

- 공무원이 자신의 감정들과 행동을 다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 시민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

- 힘의 불평등한 균형을 다루는 방법

- 감정들과 상황완화(de-escalation)를 다루면서 대화를 통제하는 방법

  14:15∼15:00 공정 절차 전화문(phone script) 이용하기 1부

- 전화문의 개요를 이용하여 첫 번 째 전화를 준비하는 방법

- 사례 읽기 5분, 3개 그룹으로 준비하기 15분

- 무슨 감정들을 기대하는지, 어떤 공개 질문들을 물을지 등

- 전체 토론 및 피드백

15:00∼15:15 휴식

15:15∼16:30 공정 절차 전화문(phone script) 이용하기 2부

-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행(60분)

- 시민과 첫 번 째 전화 대화, 듣기, 요약하기 및 질문들에 대한 추가   

  명확화 요구하기, 기대 다루기 및 설명 제공하기 실행

- 전체 토론(15분간 조언 및 경험 공유)

16:30∼17:00 1일차 요약, 2일차를 위한 특별 요구사항들

09:00∼09:15 인사

09:15∼10:15 좌절 대 도구적 행동 다루기 소개

- 차이 인식 방법과 적절한 개입 방법

10:30∼10:45 휴식

10:45∼12:30 

- 실제 사례들을 활용한 좌절 대 도구적 행동을 다루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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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30 점심

13:30∼14:45 갈등 다루기 팔레트 이용하기

- 당신 조직의 갈등 다루기 팔레트는 어떠한 모습이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조직 규범들은 무엇인가? 적절한 갈등 진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관련 사항들은 무엇인가? 손안의 갈등을 가장 잘  

   다루기 위하여 특정 개입들과 적절한 절차를 위한 관련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징후와 상황악화의 수준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관련된 시  

   민과 함께 다른 절차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토론하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후속 약속/합의 토론 방법 및 전화 대화 종결 방법

14:45∼15:00 휴식

15:15∼16:30 역할극(role-play)/시뮬레이션

- 참가자들이 훈련관 주위에 둥글게 앉고 훈련관은 정부와의 갈등에서  

  시민 역할을 함(악화되는 갈등에 대한 참가자들로부터 실제 사례 이   

  용) 

- 시민은 다른 감정들과 행동, 예를 들어 혼란스럽거나 화나거나 슬프거  

  나 절망적이거나 조작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역할을 함

- 참가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동 사례를 다루는 공무원인 것처럼 훈련관  

  과 상호작용을 함. 시민의 역할을 하는 훈련관은 혼란, 좌절, 분노,    

  절망 및 상황악화와 완화를 드러내는 각 참가자들이 공통된 실수를   

  저지르도록 내버려두면서 1분 또는 2분 동안 말함, 전체 토론(30분)

16:30∼17:00 훈련 및 다음 단계들에 대한 숙고

- 참가자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참가자들은 무  

  엇이 필요한가? 참가자들은 서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그들은  

  프로젝트 지도자로부터 또는 그들의 조직으로부터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은 훈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 21 -

 【3일차】

09:00∼09:05 인사

09:05∼10:30 

- 질문, 문제점 및 성공담

10:30∼10:45 휴식

10:45∼12:30 Leary’s Rose & Drama Triangle

- 개인상호간 행동 및 의사소통 패턴들에 대한 상호작용적인 전체      

   소개(Leary’s Rose & the Karpman Drama Triangle

- 이들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특정 행동과 의사소통 패턴들을      

   어떻게 인식하며, 상호작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난관에 봉착했  

   을 때 어떻게 개입하는가?

12:30∼13:30 점심

13:30∼14:45 퀴즈

- 개인상호간 행동 및 의사소통 패턴들의 본질적인 요소들 재생

- 중요한 개인상호간 행동 및 의사소통 패턴들을 인식하는 방법과      

   시민과의 상호작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탈출하는 방법을 내면화하기 위한 전체 퀴즈

14:45∼15:00 휴식

15:15∼16:30 실행

- 참가자들은 주어진 사례들로부터 개인상호간 행동 및 의사소통 패턴  

   들의 예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실행하고, 가능한 반응들과 개입들을  

   탐색, 전체 토론(30분)

16:30∼17:00 평가 

- 참가자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참가자들은 서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  

  는가? 그들은 프로젝트 지도자로부터 또는 그들의 조직으로부터 무엇  

  이 필요한가? 그들은 훈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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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mediation)

(1) 개념

○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분쟁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정자(mediator)

의 도움으로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는 구조화된 과정을 

의미(EU 2008년 조정 지침)

(2) 법적 근거

○ 조정법안을 도입하려고 노력했으나 현재 조정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사적인 조정협회들이 다수 존재함

○ 조정법안(Mediation Law)

 - 2013년, 2016년 도입 노력을 했음

 - 2013년은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이었고, 조정자들의 정부등록, 등록

을 원하는 조정자들에 대한 자격요건, 강한 권한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두 법안 모두 비판을 받아 통과되지 못하였음

○ EU 2008년 조정 지침(EU Mediation Directive 2008)

 - 민사 및 상사 분쟁의 법원 밖 해결의 대안적 수단으로 조정을 지원하

기 위함

 - 광범위한 규제는 조정의 발전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선택하였음

(3) 정부의 역할

○ 조정의 활용을 촉진함

○ 저소득층에게 법률구조(legal aid)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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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 조정법안에 대하여는 조정자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 규제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이견이 많음

 - 조정만 규제할 것인지, 조정자들의 직업도 동시에 규제할 것인지, 조정

의 품질에 관한 정부 규제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조정자들의 비밀유

지의무를 어느 정도로 규율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함

○ 보다 근본적으로 조정법이 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올바른 방법인지 

대한 논의도 필요함 

(6) 주요 관심분야

○ 조정관련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분쟁발생의 첫 단계에서 공무원들의 대응 및 원만한 사전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성문법이 필요한 이유도 결국 민원을 잘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

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함

○ 설령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과 능력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분쟁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함 

○ 따라서 위와 같은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음

※ 네덜란드 일반행정법(General Administrative Law Act)

- 네덜란드의 행정법은 행정절차법, 행정쟁송법 등이 통합되어 일반행정법

이 모두 규율하고 있음(약칭 GALA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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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교수, 판사 등은 성문법의 제정이 있는지 여부

와 상관없이 분쟁해결의 최종 목표는 결국 국민의 위한 것이라는 기본 

자세를 계속 강조하였음

 - 형식 그 이전의 실질, 방법 그 이전의 목표를 먼저 생각하며 제도를 도

입하고 운용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자세가 중요함

○ 공정 절차 훈련 프로그램(Fair Tracks Training Program)의 도입

 - 형식적인 처분 전 사전절차의 실질화 및 처분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

통을 통한 처분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함

 - 이를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불복(appeal) 사건을 최소화하여 이로 인한 행정비용과 시간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네덜란드에서 주최하는 조정전문가 회의에 우리 공무원들을 초청할 의

사가 있다고 하였음

 - 올해는 10월에 개최

 - 향후 공무원의 민원대응능력 향상 및 행정분쟁의 사전조정을 통한 해

결을 위하여 국제협력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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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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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덜란드 내무부(Ministerie van binnenlnds)

 방문 개요

1. 일  시 : 내무부 - 2018. 9. 5.(수) 10:00∼12:00,

2. 장  소 : 회의실

3. 면담자 

 - Anneke van Dijk(Director, Legislation and Legal Affair)

 - Chinto Okkerse(Director)

4. 토의 내용

 - 비공식적 적극적인 접근 모델(IPAM, The Informal Pro-active Appro

ach Model) 도입배경 및 절차운용 현황

 - 내무부의 주요 임무

 주요 조사 내용

1. 관심사항

○ 내무부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양

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증진하는 것임

○ 이것은 의사결정 절차, 민원(complaint) 및 이의제기(objection) 절차의 

품질을 포함함

○ 일반행정법(General Administrative Law Act, GALA)에 규정된 절차

들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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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정부 간의 상호관계 개선

○ 내무부는 정부 외 시민 간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절차에 많은 투자

 - 개입(interventions) : 결정 개입, 청문 개입

 - 주요 과정(신청) → 이의제기 절차(재평가) → 불복(appeal) 절차

2. 도전과제

○ 법적 절차의 증가

 - 정부 비용들의 증가, 예를 들어 법률구조 보조 연 4억 유로

 - 연 260만 이의제기 절차와 정확히 알 수 없는 민원 절차

 - 일반행정법 평가(2007년, 2011년)

  · 길고 공식적이고 법적이고 대부분 문서 절차들은 시민들의 욕구를 충

족하지 못함

  · 민원 및 이의제기 절차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10대 긴급한 병목현상

  · 민원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7점 기

록

○ 갈등의 주요 원인 

 - 의사소통 잘못, 공무원들의 행태, 불명확한 결정, 규칙, 규정들

 -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3. 비공식적 적극적인 접근 모델(IPAM, The Informal Pro-active Appro

ach Model)

○ 전통적인 공식적 절차

 - 이의제기 신청, 접수 확인증 송부, 공식 청문 참여 통지, 공식 청문 개

최

 - 약 4∼5주가 지난 후 첫 직접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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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의 경우 6주 후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송부

 - 공식적이고 대부분 서면으로 의사소통 및 법적 요소 강조

○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2008년 IPAM 제도 도입

 - 공무원들이 불이익 처분을 하려 하거나 민원이나 이의제기(2∼10일 이

내)를 받은 후 시민들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전화) 대화

 - 사실, 감정 및 이해관계에 대하여 상호간 열린 의사소통

 -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가장 잘 다룰 지에 대하여 서로 토

론

 - 문제해결 지향적 접근

○ 내무부에서 제공한 IPAM 스캔 이미지

 - 모든 공무원들의 책상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힌 삼각형 모양으로 된 

코팅종이를 세워놓음

 - 분쟁해결시 상시 참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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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 인사 - 

1. 전화를 주의깊게 준비하라

   인사, 이름과 소속 밝힘

   당신의 신청/이의제기/민원에 대하여 전화드립니다

2. 시간이 어떠신지 물어보기

3. 나는 당신의 ○○에 관한 신청/이의제기/민원을 받았고 읽었습니다.

4. 나는 당신과 당신의 신청/이의제기/민원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에 대하  

   여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말해 줄 수 있을까요?

< 2단계 > 

- 듣기, 요약하기, 질문하기 -

1. 달리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만약 당신의 해답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만약 당신의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해결책에 대한 어떤 범위(scope)를 알고 있습니까?

2. 제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3. 당신의 신청/이의제기/민원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당신의 신청/이의제기/민원이 다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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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M 도입의 긍정적 효과

 - 약 20%의 정부 비용 감소

 - 37%의 처리 시간 감소

 - 40%의 시민만족도 증가

 - 20%의 직원만족도 증가

 - 비공식적 절차가 선호되고 이의제기 사건들의 50∼60%, 민원 사건들의 80

∼90%가 해결됨

 -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민만족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됨(네덜란드에서는 

행정처분의 4%만 법원에 불복 소송 제기)

  · 정부 처분의 수용

  · 시민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하려고 함

   당신은 비공식적인 미팅에서 그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형태를 취하여야 할까요? 

   절차에 대하여 좀 더 당신에게 말해도 되겠습니까?(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설명)

< 3단계 > 

- 약속하기, 감사하기 -

1.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하여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하기로 우리는 동의했고, 당신은 ○○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것에 대해 언제 다시 전화하는게 가장 좋겠습니까?

3. 물어보고 싶은 다른 질문들이 있습니까?

4. 이름과 소속 밝히기

   당신은 ○○번호로 저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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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하고 적극적이고 문제해결 지향 접근은 정부 행위들과 결정들의 적법성

과 상충되지 않으며, 인지된 절차적 정의, 시민만족도, 효과성을 위한 중요

한 개선 제공

○ 결론

 - 행정에서 절차적 정의는 법의 영역 내에서 개인적인 접촉과 문제해결 

지향적 접근을 통해 의견표현, 존중 및 설명에 초점을 둠

 - IPAM 프로그램은 처분의 수용과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4. 시사점

○ 행정심판의 부담완화를 위한 처분의 사전절차 마련 및 보급

- 네덜란드에서는 행정처분 전 이의제기 단계에서 조정자와 옴부즈만이 활

동

- 행정청의 처분 전 사전절차에 조정이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

분쟁의 사전 해결 및 사전 예방 기능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조사관들이 행정부처의 처분 전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단계에서 적극 

개입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

인들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필요성이 있음

- IPAM 사례를 보급하여 형식적인 처분 전 사전절차의 실질화 및 처분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행정

처분의 적정성 제고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불복(appeal) 

사건을 최소화하여 이로 인한 행정비용과 시간을 감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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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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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1심행정심판소(The First-tier Tribunal)

영국 상급행정심판소(The Upepr Tribunal))

 방문 개요

1. 일 시

 - 1심행정심판소 : 2018. 9. 6.(목), 10:00∼12:00, 13:00~17:00 

 - 상급행정심판소: 2018. 9. 7.(금), 10:00~17:00

2. 장 소

 - 1심행정심판소 : 회의실, 법정

 - 상급행정심판소 : 회의실

3. 면담자

 - 1심행정심판소

  · Elizabeth Cooke(Judge)

  · David Coffey(Registar)

  · Linda Williams(Regiatar) 

 - 상급행정심판소

  · Donald Scannell(Regiatar)

4. 토의 내용

 - 영국 행정심판소 운영현황, 처리절차, 심판청구 비용 등

 - 조정제도

 - TCE법 개혁



- 34 -

 주요 조사 내용

1. 영국 행정심판소 구조 

○ 1심행정심판소(The First-tier Tribunal)는 1심 담당

○ 상급행정심판소(The Upper Tribunal) 2심 담당

2. 법적 근거

○ 심판소, 법원 및 집행법(The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

t, 이하 TCE법)이 통과되었음(2007년)

○ 주요 개혁 내용

 -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심판소들이 폐지되었음

 - 남아있는 기존 심판소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2심 구조 내에 흡수되어 1

심행정심판소 또는 상급행정심판소의 일부가 되었음

 - 판사들은 통일된 임기와 조건으로 재고용되었고, 한 chamber나 심판

소의 판사는 다른 chamber나 심판소의 판사로 재직할 권한이 부여되

었음

 - 고위직 판사는 1심행정심판소와 상급행정심판소 chamber의 장으로 임

명되는 사법 관리 구조가 확립되었음

 - 고위 판사가 전체 심판소 시스템을 운영할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

여 고위 심판소장의 지위가 창설되었음(고위 심판소장은 영국에서 5번

째의 고위 판사이고, 약 4,500명의 심판소 판사들과 위원들을 관리함)

 - 심판소 판사들을 모집하는 책임은 정부 부처에서 새롭고 독립 기관인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로 이관되었음

    ※ 이하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영국측에서 보낸 행정심판소 구조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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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 구성

 (1) 판사(Judge)

  ○ 1심행정심판소 또는 상급행정심판소의 전임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후보자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여야 하고, JAC가 실시한 면

접 및 평가를 통과해야 함

  ○ 하한 연령 제한은 없지만 후보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것이 요

구됨. 이전에는 판사들이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임명되었는데, 

이제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임

  ○ 임명된 후에는 다른 모든 유급 직책을 포기해야 하고, 모든 정치 활

동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 심판소 판사들은 영국 대법원장(영국 최고 

판사)에 의해 부정행위로 해임될 수 있음. 2016년에 3명이 부정행위

로 해임되었음

  ○ 전임 판사가 되기 전에 후보자는 3년 이상 파트 타임 판사로 일하여

야 함. 그 기간 동안 판사로서의 성과는 전임 판사로 지원할 때 평가

자료로 활용됨. 파트 타임 판사가 되는 과정은 전임 판사와 동일함

 (2) 심판소 위원(Tribunal member)

  ○ 일부 심판소에는 변호사가 아닌 심판소 위원들이 있음

  ○ 사건에 적합한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당사자들이 제시한 증거를 평

가할 때 심판소를 도울 수 있음 

  ○ 의사, 간호사, 기술자, 감정평가사(surveyor), 노동조합 임원 등이 있

음

  ○ 심판소 위원들은 법률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음

  ○ 상임 위원들은 월급을 받고, 비상임 위원들은 위원으로 일한 일수에 

따라 고정 수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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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방식은 JAC가 판사들을 임명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임

 

(3) 행정직원(Administrative staff)

 ○ 행정심판소의 행정공무원은 두 가지 유형 있음(행정직원과 Registrar)

 ○ 첫 번 째 유형의 공무원으로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공무원임

 ○ 역할

  - 행정심판소의 파일들을 보관

  - 당사자들로부터의 일상적인 업무연락을 받음

  - 시민과 변호사들로부터 전화, 이메일 및 편지 등으로 오는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함

  - 청문에서 서기로서의 역할

  - 1심행정심판소의 사회보장실과 고용실과 같이 매년 수십만 건의 사건

들을 다루는 일부 대규모 행정심판소들은 수백 명의 행정직원을 고용

함

  - 반면에 상급행정심판소 토지실은 12명, 조세실은 6명의 행정직원을 

고용하였음

 (4) Registrar

  ○ 두번째 유형의 공무원임

  ○ 모든 Registrar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서 행정 업무를 하지는 않음  

  ○ 이들의 중요한 역할은 행정심판소에 제출된 사건들을 분석하고 판사

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임. 동 보고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

요쟁점을 요약한 것임

  ○ 판사에게 관련법을 환기시키고 때로는 판사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하

는 역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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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부(Lands Chamber)에서는 Registrar가 약간 다른 역할을 함

  - 일정한 사법권을 위임받아서 모든 새로운 사건의 당사자에게 지침을 

제시하고 업무연락이나 짧은 청문을 통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신청

을 결정함

 ○ 상급행정심판소 행정항소실은 10명, 토지실에는 1명의 Registrar가 

있음

4. TCE법의 개혁 효과

 (1) 긍정적 측면

  ○ 행정심판소 직원 및 건물의 공유로 국가 재정이 절약된 측면이 있음

  ○ chamber와 행정심판소 간의 판사 및 행정직원 배치에 있어서 더 큰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음

  ○ 행정심판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음

  ○ 행정심판소의 규칙을 변경하는데 보다 용이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

음

  ○ 전문가나 일반인 모두가 심판소의 정보, 규칙, 서식 및 관련 기존 결

정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음

  ○ 1심행정심판소가 항소 허가를 거부할 경우에만 당사자는 상급행정심

판소에 항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음 

   - 상급행정심판소가 사실을 확정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법률

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따라서 상급행정심판소에서의 청문은 1심행정심판소보다 짧은 측면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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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정적 측면

  ○ 오래 전에 설립된 일부 행정심판소들의 개별적인 정체성에 대한 상

실감 및 일부 행정심판소들이 지위에 대한 상실감이 생김

  ○ 특히 행정의 합리화를 통하여 행정직원의 일자리가 일부 사라졌음

5. 행정심판청구 비용

 ○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소의 기관운영비는 세금을 통하여 정부가 자금을 

조달함

 ○ 그러나 1심행정심판소와 상급행정심판소의 일부 chamber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함

 ○ 이 부분은 항상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중요한 이

슈로 보임

 ○ 청구인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1심행정심판소의 유일한 chamber는 

부동산실임 

  - 부동산실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분쟁의 많은 부분이 종종 집주

인과 세입자 사이, 시민 대 시민의 분쟁이기 때문이고, 일부 사건 유

형에 대해서만 부과됨

  - 200 파운드 정도임

 ○ 저소득자는 수수료 납부 면제 가능함

 ○ 청구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패소한 당사자

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하도록 심판소에 요구할 수 있음

 ○ 다른 chamber에서는 일반 시민에 대하여 정부가 한 처분, 시민과 국

가 사이의 분쟁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심판비용을 부과하는 상급행정

심판소의 유일한 chamber는 토지실임

  - 청구된 토지의 가치가 높을수록 수수료가 높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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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결례 제공 및 홍보

 (1) 재결례 제공 관련

  ○ 상급행정심판소의 모든 재결들은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1심행정심판소의 모든 재결들이 웹 사이트에 제공되는 것은 아님

  ○ 재결들은 chamber에 따라 구성됨 

 (2) 홍보

  ○ 각 심판소와 chamber는 자체 홍보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 활동을 하

고 있음

   - chamber의 장이 Registrar 등의 도움을 받아서 홍보 정책을 정함 

   - 각 심판소는 매년 고객 만족도 설문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지만, 이

는 거의 효용이 없음

   -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며, 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건

에 패소한 사람들이 불만을 표현할 기회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일 뿐

임)

   - 대부분 chamber의 장은 홍보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사법 기능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HMCTS 본부도 홍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음

  ○ 가장 유용한 홍보 활동은 판사와 Registrar가 심판소와 chamber의 

역할에 관하여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활동임 

   - 새로운 규칙, 관행의 변화 또는 모범 사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음 

7. 조정(Mediation)

 (1) 배경

  ○ 조정은 당사자들이 분쟁 중인 이슈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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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훈련된 조정자들에 의해 도움을 받아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임

  ○ 조정의 개념은 고용 분쟁 및 가사 분쟁과 관련하여 유용하다고 인식

되기 시작했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누군가가 조정을 거부하더라

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음

  ○ 2007년에 TCE법이 통과되어 동법에 규정된 규칙들은 법원, 심판소, 

분쟁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소송의 대안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를 부

과하고 있음

 (2) 절차 및 특징

  ○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하는 경우 심판 진행을 중지하고, 사건을 개인 

조정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부함

  ○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면 심판 절차가 다시 시작됨 

  ○ 조정자들은 분쟁과 관련된 법률 분야의 전문가임

  ○ 전적으로 비밀이고 완전히 분쟁 당사자의 통제 내에 있음

 (3) 효과

  ○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서 효율적임

  ○ 조정은 많은 준비를 포함하지 않고 조정 회의(session)는 청문보다 

더 빨리 등록되어 신속함

  ○ 당사자들은 조정에 회부된 사건들의 60% 이상에 대해 합의에 도달

함 

  ○ 참가자들에 의해 제안되고 양 당사자들이 수용할 만한 해결책에 도

달하여 상생의 길이 될 수도 있음

  ○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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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정에의 합의

< Agreement to Mediate >

조정

1. 조정은 조정자가 분쟁 중인 당사자들이 청문에 갈 필요 없이 분

쟁에 대한 수용할 만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분쟁 해결 

과정임

2. 조정자들은 당사자들이 분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식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임

3. 조정은 자발적인 과정이고 조정에 대한 어떤 당사자도 조정 회의 

이후 조정자에 의해 준비된 공식적인 화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조정 과정에서 철수할 수 있음

4. 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은 기꺼이 타협하고 양

보를 하여야 함

조정의 처리

5. 분쟁을 위한 조정자는 거주 부동산 심판소의 지역 판사에 의해 

선정되고 한 명 이상의 조정자가 선정될 수 있음

6. 한 쪽 당사자가 보통 심판소에 대한 심판제기 비용을 지불하고 

조정에 관하여 추가 비용 지불은 없음. 조정 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각 당사자가 지불함

7. 당사자들은 심판소 사무실에서 열리는 조정 회의에 참석함

8. 모든 당사자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14일 전에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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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조정 회의 통지가 이루어짐. 조정 회의는 반일 간 열림

9. 조정자는 청구서와 관련 임대 사본을 포함한 증거서류를 가짐. 

심판소는 당사자들이 조정 회의 전에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

도록 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조정 과정을 돕는다고 동의하면 50 페

이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적어도 조정 회의 일주 전에 서류철

의 사본 3개가 심판소 사무실에 보내져야 함

10. 심판소의 직원은 첨부된 페이지에 당사자들의 이름들을 써넣음. 

이 합의서는 그들 모두를 대표하여 서명되고 날짜가 기재되면 효력

을 발생함

조정 회의

12. 조정 회의는 비교적 비공식적이고, 당사자들을 위한 대리인, 전

문가 등이 참여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당사자들이 원하면 친척이나 

친구, 자문기관의 자원봉사자 또는 감정평가사(surveyor), 변호사 

같은 전문적인 자문자가 대리할 수 있음

13. 조정 회의 후 화해 합의를 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독립적인 자

문을 얻기를 바랄 수 있음

14. 심판소나 조정자 누구도 조정 당사자들에게 법적 자문을 하거

나 법적 자문자로서 행동할 수가 없고,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나 권

리를 분석하거나 보호할 수 없음

15. 당사자들은 조정 회의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회의 시작 시 

조정자에 의해 전달된 합리적인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16. 조정자는 한쪽 당사자와 개인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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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는 조정자가 당사자의 지위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조정자

로 하여금 그 당사자의 관점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임

17. 조정자는 당사자들의 쟁점, 이해관계, 욕구 및 우려들을 탐구함

으로써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분쟁 사안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방

안에 대한 선택안을 도출함으로써 당사자들을 돕기를 시도함

18. 조정 회의 동안 난관에 봉착하면 모든 당사자들은 조정자가 분

쟁 중인 이슈들에 대한 견해나 평가를 의견표명하도록 요구함. 그러

한 의견표명은 법적 의견이 아니고 분쟁이 청문으로 진행된다면 법

원이나 심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것은 그 당시 조정자에게 

입수된 정보와 조정자의 특정 전문적이거나 비즈니스 경험에 입각

한 이슈들에 대한 견해 혹은 평가임

19. 조정자를 포함한 당사자는 아무 때나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

고 조정 회의를 종결할 수 있음

20. 로스쿨 학생은 조정 회의를 훈련 목적으로 참관할 수 있음. 로

스쿨 학생은 다음 장의 비밀유지 규정에 기속됨. 만약 학생이 조정 

회의를 참관하는 것을 반대하면 서면으로 가능한 빨리 사건 담당자

가 당신의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알려야 함

비밀유지(confidentiality)

21. 당사자들은 화해에 도달할 목적으로 조정 회의에 참석함. 조정 

회의에서 당사자 또는 조정자에 의해 진술된 모든 내용은 비밀로 

취급되고 일단 조정 회의가 종료되면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반복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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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고로 사용될 수 없음. 그러한 진술들은 계속되거나 뒤이은 어

떠한 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음

22. 조정 회의에 알맞게 준비된 모든 문서들과 조정 회의에서 얻어

진 모든 메모들은 전적으로 비밀이고, 계속되거나 뒤이은 어떠한 소

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음. 조정 회의 동안 조정자가 한 모든 메모들은 조정 

회의가 끝난 후 곧바로 폐기됨

23. 조정 회의나 그 이전에 생산된 다른 문서들은 계속되거나 뒤이

은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어떠한 제3자에게 누설될 수 없음

24. 당사자들은 조정 회의에서 이루어진 메모를 생산할 목적으로 

또는 조정 회의에서 진술된 것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조정 회의에 참여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법원이나 심판소에 참여를 

강요할 수 없음

25. 조정 회의에서 도달한 모든 합의는 서면 화해 합의서가 작성되

고 당사자들에 의해 서명될 때에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짐

향후 청문

26. 분쟁에 대한 조정 회부는 유럽 인권협약 제6조에 규정된 권리

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만약 분쟁이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

면 법원과 심판소의 공정한 청문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만약 법원과 심판소에서 청문으로 진행된다면 조정자

는 거기에 관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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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입장 진술서(Position Statement)

  ○ 의의

   - 이상적으로 한 두 페이지 이내로 분쟁에 대한 입장 표명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짧

은 서술임

  ○ 내용

   -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고 글자로 옮길 때 

간단명료하게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

   - 진술서는 비난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너무 상세해서도 안됨

   -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배경, 주요 문제, 그리고 앞으

로 나아갈 방향을 서술하여야 함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제안들이 있다면 별도의 종이에 

작성하고 조정자와 대면할 때 제출함

  ○ 양식

   - 배경(항목별로 작성)

   - 주요 문제

관련 상자에 표시 바람

□ 나는 조정 회의에 참가하고 싶음

□ 나는 조정 회의에 참가하고 싶지 않음

서명, 날짜, 이름, 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조정 기일을 잡도록 참석이 어려운 날짜들을 알려주기 바람

참석 불가 날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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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안

 (6) 조정 진행 보고(Mediation Progress Report)

  ○ 제1장(section 1)

   - 조정 회의 전에 사건 담당자가 작성

  ○ 제2장(section 2)

   - 조정 종료시 조정자가 작성하고 지명된 사건 담당자에게 전달

사건 담당자 이름 :

사건참조 번호 :

재산 주소 :

조정자 이름 :

조정 날짜 :

당사자들이 화해 동의서에 서명

하였는가?
예/아니오

사건 파일이 종결될 수 있는가? 예/아니오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질문에 응답하십시오

논의된 분쟁 쟁점들이 어느 정도 

합의 되었는가?

반 이상

반 이하

전혀 합의되지 않음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까?

적절한 부문에 표시하거나 완료하

십시오

이전 지시사항에 기반하여 사건 

진행 예정

PTR/CMC에게 통지 필요

추가 지시사항을 발행하기 위해 

P/VP 참조

남은 문제는 문서에 결정될 예정

남은 문제는 청문에서 결정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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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장(section 3)

   - 조정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사건 담당자에 의해 작성

 (7) 조정합의서(Agreement to Mediate)

정

예상 청문 시간 :

기타(상세 기재 요망)

이 사건은 조정이 합당했는가? 예/아니오

합당하지 않을 경우 왜 합당하지 

않았는지 서술하십시오

너무 많은 당사자들

너무 많은 문제들

지방 당국 또는 기타 사회 지주

기타(상세 기재 요망)

서명 (조정자) :

날짜 :

신청서가 조정 회의 후, 청문 전에 철회되었는가? 예/아니오

서명(사건 담당자) :

날짜 :

이 합의서는 ______(날짜)________에    _______(당사자들)________

사이에 작성되었음

(‘조정자’)와 당사자들은 아래 1 조항에 명시

1.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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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들은 토지 등록부에서 언급하는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려

   고 함

당사자들의 역할 및 의무

3. 각 당사자는 다음 것들을 준비하여 조정자와 다른 모든 당사자들  

   에게 전달해야 함

3.1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간결한 요약문(‘사건 요약’)

3.2 사건 요약에서 참고하는 문서 및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기타  

    문서(‘문서들’)

4. 사건 요약 및 문서들은 조정 7일 전에 조정자와 기타 당사자들에  

   게 발송되어야 함.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각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조정자에게 보낼 문서의 공동 발송에 동의할 수 있음

5. 각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를 대신하여 참석하는 대리인이 있을 경  

   우 가능하면 조정 전에 대리인의 이름을 다른 당사자와 조정자에  

   게 전달함

조정자의 역할 및 의무

6. 조정자는 다음을 행함

6.1 조정 전에 각 사건 요약 및 그에게 발송된 모든 문서를 읽음

6.2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조정 절차를 결정함

6.3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을 도움

7. 조정자는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거나 법적 자  

   문자 역할을 하지 않지만, 조정의 일환으로 분쟁 중인 문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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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에 대한 견해나 평가를 고려할 수 있음. 그러한 표현은 사건이  

   청문까지 진행될지라도, 행정심판소 판사에게 법적 구속력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조정

8. 조정 중에 조정에 대한 어떠한 기록 혹은 녹취가 있어서는 안됨

9. 조정에서 도달한 화해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당사자들 또는 당사  

   자의 대리인이 서명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음

10. 조정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은 어떠한 이유 제시 없이 언제  

    든지 조정을 철회할 수 있음

11. 사전에 달리 합의되지 않은 이상 각 당사자는 조정에 따르는 비  

    용을 부담해야 함. 조정 비용은 행정심판소가 (1) 조정에 참석하  

    지 않거나 (2) 합당한 이유 없이 조정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히  

    는 등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낭비되는 비용을 초래했다  

    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따로 추가 되지 않을 것임

비밀유지

12. 모든 당사자(조정자와 조정에 참석한 모든 인원 포함)가 말한 모  

    든 사항은 비밀로 처리되어야 하며, 조정이 끝난 후에는 반복되  

    거나 언급되어서는 안됨. 조정에 의하여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편견과 특권이 없어야 하며 현재 또는 미  

    래의 소송이나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야 함. 이는  

    이 조항을 제외하고 그러한 절차에서 허용되거나 공개될 수 있  

    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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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정부는 법원들과 심판소들을 현대화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10억 파운

드)을 할당하였음

  - 이 프로젝트의 초점은 심판소 시스템의 구조가 아니라 기관의 운영방

식이고, 정보 및 통신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서식, 신청서 및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고, 모든 파일이 디지털화 됨

 ○ 판사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사가 항상 청문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대부분 사건들을 청문 없이 또는 화상회의나 전화로 판사가 결정

13. 어떤 당사자도 조정에 의하여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나 기타 소송 절차에서 조정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 없음

책임 배제

14. 조정자는 조정 기간 동안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행위나 누락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음

관할

15. 본 합의서는 영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  

    원은 본 합의서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청구,   

    분쟁, 또는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점적 관할권을 가짐

서명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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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

◈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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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조정제도의 활성화

1. 제도 요약

 (1) 영국

  ○ 2007년 TCE법 통과로 법원, 심판소, 분쟁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소

송의 대안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심판 진행 중 당사자

들이 조정을 시도하면 심판소는 조정이 종료할 때까지 심판 진행을 

중지하고 당사자들을 조정관에게 회부하고, 조정이 실패하면 다시 심

판절차 진행하도록 하였음

  ○ 조정의 정의, 조정관의 선정, 조정의 준비, 조정 시 당사자들과 조정

관의 역할 및 의무, 조정의 효과와 구속력, 조정 비용, 비밀유지, 조

정 실패 시 진행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조정 합의서, 입

장 진술서, 조정 진행 보고서, 화해 합의서 등 서식을 마련한 조정매

뉴얼을 두고 있음

 (2) 네덜란드

  ○ 조정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나, 사적인 조정협회들이 다수 존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정부는 조정의 활용을 촉진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조정에 대한 재정지

원을 제공하고 있음

  ○ 조정관들의 정부 등록, 조정관들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한 조

정법안이 마련됨

 (3)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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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행정심판에서 법의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호 양보에 의

해 심판을 종결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법률적합성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등 행정심판의 특수성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조정제도 도

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았음

  ○ 그러나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행정이 밀접하게 관련됨으로써 국민

과 행정과의 분쟁이 많아지고, 국민의 권익주장과 행정의 공익실현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여 상호 양보에 의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최근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특수성으로 조정을 통하여 심판을 종

결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더불어, 행정청에

서 조정에 따른 책임 회피 심리 등이 작용하여 제도 정착에 어려움

이 예상됨

  ○ 영국과 네덜란드의 조정관제도와 조정매뉴얼 등을 우리나라의 조정

제도 활성화에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임

2. 조정관 제도 도입 검토

 ○ 개정「행정심판법」에 도입된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점진적 조정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우선 조정교육기관 파견

  - 우리의 경우 안건담당자들이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비상임 위

원들의 풀을 확대하거나 변호사 또는 일정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자

들을 조정관으로 선발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조정 업무를 수행하

도록 조정관제도 도입이 필요함

 ○ 위 조정관 제도 도입을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영역 종사자들



- 56 -

을 대상으로 교육 후 조정관으로 지정

 ○ 또한, 비영리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일정기간 소정의 조정 교

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조정관 자격을 부여하도

록 하는 가칭 ‘조정관 민간자격 인증제도’ 필요

 ○ 네덜란드에서 주최하는 조정자 교육에 파견

  - 올해는 10월에 개최됨

  - 향후 공무원의 민원대응능력 향상 및 행정분쟁의 사전조정을 통한 해

결을 위하여 국제협력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조정매뉴얼 마련 필요성

 ○ 조정관 선정, 조정내용(당사자 기술), 조정참여, 비밀준수, 체크포인트 

등을 규정한 조정 처리 절차 규정(조정매뉴얼) 마련 필요

4. 각종 양식 구비 및 전달 

 ○ 행정심판청구서에 조정 희망 여부 기재란 마련

 ○ 답변서 송달시 조정 안내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술심리 확대

 1. 제도 요약

  ○ 영국은 1심행정심판소와 상급행정심판소로 행정심판 2심제를 운영하

여 심판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

   - 영국 1심행정심판소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

든 사건에 대하여 청문(hearing)을 실시

   - 상급행정심판소는 법률심으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청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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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 도입방안

  ○ 행정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행정심판 

구술심리 확대 필요

   - 행정심판 사건이 구술심리로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행정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물리적으로 본위에서 구술심리 진행에 한계가 있다면, 상임위원 주재 

하에 안건담당자가 당사자 의견청취 형태로 양 당사자들을 불러 심

문을 진행한다면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안건담당자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안건담당자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

는 것에 그치고, 판단은 위원회가 한다는 것을 명확화하여야 함

  국민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기관의 통합과 재심제도 도입

 1. 제도 요약

  (1) 영국

   ○ 20세기말에 조세, 재산권, 산업재해, 보건, 사회복지 등에 관하여 

2000여개의 특별행정심판소가 영역별, 지역별로 설치되어 운영되다

가 행정심판소의 독립성 취약, 남설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등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이용자를 위한 행정심판소의 설치

라는 방향을 정하고 하나의 체계, 하나의 서비스라는 지표 아래 개

혁이 이루어졌고, 그 개혁조치의 결과 무수한 개별 행정심판기관들

이 1심행정심판소와 상급행정심판소의 이원적 체재로 통합하여 독

립성을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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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심판소마다 행정사건을 영역별로 묶어 부(chamber)를 구성하여 

심리․재결하고 있고, 1심재판소의 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급행

정심판소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음

  (2) 네덜란드

   ○ 과거에는 민사․형사 사건을 다루는 일반법원과 행정사건을 다루는 

행정법원의 구별이 존재하였으나, 1990년부터 2000년에 걸친 사법

조직법 개혁으로 일반법원과 행정법원은 반 통합되었고, 그 결과 

일반법원 행정부에서 행정사건의 제1심을 관할하게 되었지만, 행정

사건의 항소심 관할은 조세사건을 제외하고는 과거부터 존재하던 

특별행정법원이 여전히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항소법원, 통상․
산업항소법원, 국사원 행정관할부 등 3개의 특별행정법원이 존재하

며, 특별행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최고행정법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행정사건에 대한 통제를 행정부

가 아닌 사법부에 속한 행정심판소나 일반법원에서 영역별로 부를 

구성하여 심리하고 있으나, 행정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사건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제하고 있고, 행정사건에 대해서도 국민

뿐만 아니라 행정청도 불복할 수 있는 재심제도를 두고 있음

   (3) 우리나라

    ○ 현재 비효율적인 특별행정심판기관을 하나의 행정심판기관으로 일

원화하는 통합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단심제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청이 행

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수단이 없어 잘못된 재결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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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

  ○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방안으로 특별

행정심판기관의 통합 논의가 있음

  ○ 영국과 네덜란드의 행정사건의 담당기관에 대한 통합과정은 참고가 

될 수 있음

  ○ 행정심판기관의 통합방안

   -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

면 특별행정심판절차를 둘 수 없도록 하는 행정심판법 제4조를 근거

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특별행정심판기관에 대한 이행평가를 통하여 

사안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취약하거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독립

성이 취약한 특별행정심판기관을 일반심판기관으로 이관하여, 사안

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묶어 부제로 구성하거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음 

 3. 재심제도의 고려

  ○ 행정사건에 대한 심급제도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실

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여겨지는 

행정심판 재심제도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행정사건의 재심제도 도입방안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위원

회와 전원위원회를 분리하여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의 소위원회 또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고, 

그 재결에 대한 불복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하는 심급제의 도입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음

 기타 행정심판 기능강화를 위한 제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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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는 법원 자체적으로 행정사건 판사들을 위한 전문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 여기에는 판사의 배치와 순환보직의 원칙, 필요한 지식과 전문 기술 

및 경험 습득·토론·공유, 사법보좌관, 전문가 등 충분한 인력 지원, 교

육 및 훈련 등 판사의 업무와 역할, 사법절차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

  - 이를 통하여 행정소송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참고하여 

  - 공정성, 신속성, 투명하고 문제해결 지향적인 심판절차 진행 등 안건

담당자들의 업무수행 자세(직업윤리) 및 전문성 강화, 심판절차별로 

안건담당자들이 할 일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한 내부 운영규정이

나 매뉴얼 제정

  - 악성 고질 민원인에 대한 응대 요령에 대한 교육(의사소통 방법, 인간 

심리 및 심층 욕구 분석, 설득 등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

련 프로그램 확충), 안건담당자들의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 고소·고

발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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